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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계 세입예산안

1. 개 요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

예산안은 세외수입(임시적 세외수입, 부담금, 자치단체간

부담금)의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년대비 63.6%가

감소한 2억 9,082만 6천원이 계상됨.

【표-1】 세입예산안 현황
(단위 : 천원)

항 목 별
2014년 2013년 증 감

예산액 % 예산액 % 증감액 %

합 계 290,826 100.0 779,044 100.0 △488,218 63.6

세외수입 290,826 100.0 779,044 100.0 △488,218 63.6

❑ 청원·청주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억

9,082만 6천원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643억

9,957만 3천원의 0.01%를 점유하고 있음.

【표-2】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의 비교

(단위 : 천원 / %)

구 분 2014년 2013년 비교증감 점유비
증감률

충청북도 3,064,399,573 2,858,259,681 206,139,892 7.2 100.0

통합추진단 290,826 779,044 △488,218 △62.7 0.01



2. 분 석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

예산안은 행정안전부「청주시·청원군 통합준비기구 설치

지침(12.8.1)」에 따라 통합추진지원단의 운영예산에 대해서는

지자체(충청북도, 청주시, 청원군)간 합의 결정된 분담비율

로 부담금을 세입 계상한 것임.

❑ 분담비율은 경상적 경비는 도 40%, 청주시 30%, 청원군

30%, 사업성 경비는 전액 시군 부담(청주시 50%, 청원군

50%)으로 되어 있음.

※ 분담금 산정기간 : 통합준비기구 운영 및 정리기간인 ‘14년 1월

부터 7월까지)

❑ 따라서 운영비 4억 5,138만 4천원 중 도비 부담금 40%를

제외한 청주시·청원군 부담금 2억 7,082만 6천원과 용역비

2,000만원 등 총 2억 9,082만 6천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됨..

3. 검토의견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

예산안은 2억 9,082만 6천원으로,

❑ 분담비율에 따라 운영비 4억 5,138만원의 60%인 2억 7,082

만원과 용역비 2,000만원 등 총 2억 9,082만 6천원을 청주시와

청원군에서 분담한 부담금을 세입수입 계상한 것으로, 특별한

이견이 없음.



일반회계 세출예산안

1. 개 요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

예산안은 전년대비 51.9%가 감소한 4억 6,405만 9천원이

계상됨.

❑ 사업비는 소관 예산의 90.0%인 4억 1,774만 4천원, 행정

운영경비는 10.0%인 4,631만 5천원이 계상됨.

【표-3】 통합추진지원단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

(단위 : 천원 / %)

구 분
2014년 2013년

비교증감
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률

합 계 464,059 100.0 965,074 100.0 △501,015 △51.9

사 업 비 417,744 90.0 865,446 89.7 △447,702 △51.7

기획총괄과 153,744 33.1 865,446 89.7 △711,702 △82.2

대외협력과 264,000 56.9 - - 264,000 신규

행정지원과 - - - - - -

행정운영경비 46,315 10.0 99,628 10.3 △53,313 △53.5

기획총괄과 24,306 5.2 99,628 10.3 △75,322 △75.6

대외협력과 12,380 2.7 - - 12,380 신규

행정지원과 9,629 2.1 - - 9,629 신규

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총 4개의 세부사업을

수행할 계획임.

【표-4】 통합추진지원단 세부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 / %)

사 업 명 2014년 2013년 비교증감
증감률

통합시 행정체계 마련 121,744 0 121,744 신 규
(부기변경)

통합시 의회 개원 및 재정통합 32,000 0 32,000 신 규

통합청주시발전용역 20,000 0 20,000 신 규

통합시출범지원 244,000 0 244,000 신 규

2. 검토의견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

안은 4억 6,40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, 충청북도 일반

회계 세출예산안의 0.02%를 차지하고 있음.

❑ 이는 2014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통합시 의회 개회, 재정

통합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반영한

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안으로 판단되나,

❑ 통합청주시 현안사업 발굴 학술연구용역비와 고속도로 등

옥외광고탑 설치 등 “표-5”의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에

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, 산출근거 등에 대해 보다 자세한

설명이 있어야 하겠음.



【표-5】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 증액 세부시행사업 현황

(단위 : 천원 / %)

세 부 사 업 명 2014년 2013년 비교증감
증감률

통합시 자치법규 제정자료 등
유인

30,000 20,000 10,000 50.0

통합 청주시 현안사업 발굴
학술연구용역 20,000 0 20,000 신 규

고속도로 등 옥외광고탑 홍보 244,000 116,300 127,700 109.8



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

1. 개 요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

기정예산안 2억 9,082만 6천원 대비 439만 2천원 감액한 2억

8,643만 4천원(△1.5%)으로 편성되었음.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정

예산안은 2014년도 통합추진지원단 운영비의 결정에 따라

운영부담금의 감액분 439만 2천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

예산안 규모는 아래와 같음.

【표-6】 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과의 비교

(단위 : 천원 / %)

구 분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증감액 점유비

충청북도 3,064,437,516 3,064,399,573 37,943 0.001 100.0

통합추진단 286,434 290,826 △4,392 △1.5 0.01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

수정예산안은 세부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음.

【표-7】 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 세부현황

(단위 : 천원)

세 부 사 업 명 수정예산안 당초예산안 증 감

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운영
부담금

286,434 290,826 △4,392



2. 검토의견

❑ 2014년도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세입 수정예산안은

기정예산안 대비 439만 2천원 감소한 2억 8,643만 4천원(△

1.5%)으로 편성하였음.

❑ 2014년 통합추진지원단 운영예산의 총액이 당초 4억 5,138만

4천에서 4억 4,405만 9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60%인 2억

6,643만 4천원(용역비 2,000만원 미포함)으로 재산정한 것임.

❑ 이는, 당초 세입예산안 후에 통합 주체간의 운영예산이 조정

협의에 따른 조치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
